
아동복지시  종사자의 자격기 ( 52조 )

직종별 자격

아동복지

시  

장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른 사회복지사 2  이상  자격 취득 후 아동과 

 사회복지사업에 3 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  이상 종

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2. 학 아동보 사업과  에  3  이상 근 한 경 이 있는 사람

3. 7  이상 공 원  국가나 지방자 단체에  사회복지사업에

한 행 업 에 5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4. 「 료법」에 른 사·한 사 또는 과 사 면허 취득 후 3  

이상 진료 경 이 있는 사람

5. 「 신보건법」에 른 신보건 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

사업에 5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6. 「 아보 법」에 른 보 사 1 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

업에 5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7. 원, 등학  또는 등학  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

에 5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8. 직업훈 사, 간 사, 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  이

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사

국장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른 사회복지사 2  이상  자격 취득 후 아동

과  사회복지사업에 1 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

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2. 학 아동보 사업과  에  1  이상 근 한 경 이 있는 사

람

3. 9  이상 공 원  국가나 지방자 단체에  사회복지사업에

한 행 업 에 3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4. 「 신보건법」에 른 신보건 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

사업에 3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5. 「 아보 법」에 른 보 사 1 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

업에 3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6. 원, 등학  또는 등학  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

에 3  이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7. 직업훈 사, 간 사, 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  이

상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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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사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른 사회복지사 3  이상 자격이 있는 사

람

2. 「 아보 법」에 른 보 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원, 등학  또는 등학 사 자격이 있는 사람

생

복지사

또는

상담

지도원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른 사회복지사 2  이상 자격이 있는 사

람

2. 원, 등학  또는 등학  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「 아보 법」에 른 보 사 1  자격이 있는 사람

직업훈

사

1. 「근 자직업능  개발법」에 른 직업능 개발훈 사 자격이 

있는 사람

2. 「학원  립·운  및 과외 습에 한 법 」에 른 학원강사 

자격이 있는 사람

임상심리

상담원

1. 「고등 법」 2조에 른 학 , 「평생 법」 32조 또는 

33조에 라 부장  인가를 받아 학 또는 학졸업

자  동등한 학 ㆍ학 가 인 는 평생 시 (이하 이 에  

“ 학등”이라 한다)  심리  학과를 졸업한 사람

2. 「국가 술자격법 시행 」 12조 2 1항 및 별  1에 른 임

상심리사 2  이상  자격이 있는 사람

자립지원

담요원

1. 「근 자직업능  개발법」에 른 직업능 개발훈 사 자격이 

있는 사람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른 사회복지사 2  이상  자격이 있는 

사람

3. 등학  또는 등학  사 자격이 있는 사람

4. 학등 졸업자(법 에 라 이  같  수  학 이 있다고 인

는 사람  포함한다)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 학과를 졸

업하고 1  이상 아동복지 업 에 종사한 경 이 있는 사람


